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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6185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

였다. ○○○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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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신 250㎖(총 270㎖)을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세프라딘(항생

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나. ○○○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

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

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

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

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라. ○○○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

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

생하였다. 

  마. ○○○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

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

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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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

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

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

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

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

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

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

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

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

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

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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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

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

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